
【별표 8】

사업예산액(부가가치세 포함금액)별 제안서 평가위원수
(제12조제1항 관련)

사업예산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～
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

위원수 8명 이하 8명 이상 9명 이상

ㅇ 관련법령: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0조 제2항 (별표2)

ㅇ 위원장을 위원수에 포함함


